
질소·인 환경규제 3-4배 강화
환경부 , 2004년부터 4대강 수계 실시 … 60㎎/ℓ에서 20㎎/ℓ로

상수원 부영양화의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의 환경규제가 2004년부터 3-4배 강화된다.

환경부에 따르면, 한강과 낙동강, 금강, 섬진강 등 주요 수계에서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의 처리기준

을 현행 60㎎/ℓ에서 2004년부터 20㎎/ℓ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.

또 인의 처리기준도 현행 8㎎/ℓ에서 2㎎/ℓ로 4배 강화하는 등 영양염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

다.

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폐수 배출업소들은 관련시설의 설치와 폐수처리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전망

이다.

앞서 환경부는 우선 그동안 4대강 수계의 폐수 발생량 하루 50㎥ 이상인 업소에만 적용해온 질소와 인에

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2003년부터 전국의 모든 폐수 배출업소로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.

따라서 모든 폐수 배출업소는 2002년 말까지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설치, 2003년부터 배출기준을 준수해야

하며 이를 어기면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고, 심하면 조업중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.

질소와 인은 농작물 성장에는 필수적이지만 하천이나 호수, 바다에서는 부영양화를 유발해 조류를 과다 번

식하게 함으로써 물이 썩고 어패류를 폐사하게 만든다. 특히, 부영양화로 녹조나 적조 등이 발생하면 정수 처

리비도 많이 들고 물맛도 나빠진다.

한편,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에서는 2001년 한해동안 12차례의 조류주의보가 발령됐고 중부권 식수원인

대청호는 조류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35회와 42회씩 발령될 정도로 질소와 인의 폐해가 심각하다.

또 2001년 전남 고흥군 나로도 인근 바다에서 시작된 적조는 40여일간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확산되면서 100

억원의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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